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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훈련부서 주관의 민·관 교육훈련기관 대상 및 요건

￭ 교육 기관 : 교육훈련기관․행정기관․민간기관

￭ 교육 방법 :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

￭ 대상 교육훈련(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)

  -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른 기본교육과정

  - 시행령 제5조의 3에 따른 전문교육과정

  - 시행령 제3장에 따른 직장훈련을 통한 전문교육과정 포함

  - 시행령 제4장에 따른 국내외 위탁교육훈련

  ※ 민간교육기관의 해당 여부는 교육기관 설립목적, 직무와의 관련성, 교육내용 

등을 고려하여 판단

￭ 교육시간 요건

  - 1일 7시간 이상 운영되는 교육과정

  - 단일 교육과정으로서 1일 7시간 미만인 경우는 2일 이상의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

7시간 이상이면 인정

   · 다만, 사이버교육은 총 차수시간 등을 감안하여 시간별로 인정 가능

￭ 학사관리 요건

  - 평가 및 수료기준,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사

관리 기준 마련

   * 출석 ․과제물 ․필기시험 ․실기시험 등 교육목적에 적합한 방법의 평가 실시

￭ 절차적 요건

  - 교육훈련부서의 교육명령(사전협의)을 득하여 교육 이수

  ※ 다만, 국가기관이나 시․도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의 경우 교육훈련   

    부서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명령(사전협의절차) 생략 가능


